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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안이유

○ ○ 서울특별시는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 학습권 보호를 위

해

「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」를 제정(2019.9.26.)하여 대

안교육기관을 지원하여 왔음.

○ 2022.1.13.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이 시행됨에 따라 대

안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며, 교육감

은 ‘등록한 대안교육기관’에 대한 권한과 책무를 가지게 되었음.

○ 따라서「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」일부 개정을

통해 대안교육사업을 간접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

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교육경비 보조의 적용 대상을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제2조

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과 학생까지 확대함(제2조 적용범위 개

정).






